
FTA 활용 및 지원제도 안내 

인천본부세관 



Ⅰ. FTA 개요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 10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영국은 탈퇴 선언 : EU조약(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회국원과 EU간 탈퇴협상 진행(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년에 자동탈퇴 처리) 

대한민국 

1. 칠레(‘04.4.1) 

2. 싱가포르(’06.3.2) 

3. EFTA(’06.9.1) 

4. ASEAN(’07.6.1) 

5. 인도(’10.1.1) 

6. EU(’11.7.1) 

7. 페루(’11.8.1) 

8. 미국(’12.3.15) 
9. 터키(’13.5.1) 

10. 호주(’14.12.12) 

11. 캐나다(’15.1.1) 

12. 중국(’15.12.20) 

13. 뉴질랜드(’15.12.20) 

14. 베트남(’15.12.20) 

 15. 콜롬비아(‘16.7.15) 

우리나라 FTA 발효현황(15건, 52개국) ‘17.4월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개요 



우리나라 FTA 현황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개요 

구 분 
협정발효 

(15건, 52국) 

타결 

(1건, 6국) 

협상진행 

(4건, 17국) 

여건조성 

(4건, 9국) 

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6개국) 

한-중-일, RCEP 

에콰도르, 이스라

엘 

인 도 네 시 아 

멕시코 ,  GCC 

일본 

교역비중 66.8 0.3 8.3 8.2 

누적비중 66.8 67.1 75.4 83.6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한, 중, 일, 인도, 뉴질랜드, 호주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 중미 : 파나마, 코스타리카, 콰테말라, 온두라스, 엘사바도르, 니카라과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17.3월 기준) 



수출물품(한국    협정상대로)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01 

품목번호(HS) 
확인하기 

02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03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04 

원산지증명서(C/O) 
발급하기 

05 

수출신고 수리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06 

수출·수입국 세관 
원산지검증 통지 

07 

기한 내  
요청자료 제출 

08 

수출 ·수입국 세관 
검증결과 통지 

09 

* 간접검증 방식(EU, 아세안, 인도 FTA 등) : 수출국 세관이 검증 통지 

* 직접검증 방식(칠레, 미국 FTA 등) : 수입국 세관이 검증 통지 

F T A  활 용 절 차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수입신고 수리전)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01 

품목번호(HS) 
확인하기 

02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03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수취 

04 

수입신고 및 협정
관세 적용 신청 

05 

수입신고수리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06 

수출·수입국 세관 
원산지검증 통지* 

07 

기한 내  
요청자료 제출 

08 

수출 ·수입국 세관 
검증결과 통지 

09 

* 간접검증 방식(EU, 아세안, 인도 FTA 등) : 수출국 세관이 검증 통지 

* 직접검증 방식(칠레, 미국 FTA 등) : 수입국 세관이 검증 통지 

F T A  활 용 절 차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수입신고 수리후)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01 

품목번호(HS) 
확인하기 

02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03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수취 

04 

수입신고 및 수리 

05 
협정관세 적용  

사후신청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06 

수출·수입국 세관 
원산지검증 통지* 

07 

기한 내  
요청자료 제출 

08 

수출 ·수입국 세관 
검증결과 통지 

09 

* 간접검증 방식(EU, 아세안, 인도 FTA 등) : 수출국 세관이 검증 통지 

* 직접검증 방식(칠레, 미국 FTA 등) : 수입국 세관이 검증 통지 

F T A  활 용 절 차  



    Ⅱ.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상품양허 현황 

 한-아세안 FTA 품목에 한-베트남 FTA추가 자유화 

 ※ 수입액 기준 : (우리) 94.7%, (베트남측) 92.4% 

     품목수 기준 : (우리) 95.4%, (베트남측) 89.9% 

• [공산품]  

 - (우리) 초산에틸(HS2915.31)만 미양허하고 공산품 대다수를 일반품목으로 양허 

 -  (베트남)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도가 낮었던 주요 공산품(가전, 화장품,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한-베트남 FTA를 통해 추가 시장 개방 

한-베트남 FTA 

• [농산물]  

 - (우리) 민감도가 낮거나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525개 중 122개에 대해 추가 개방 

 -  (베트남)  대다수 품목은 2016년, 여타 품목은 2018년 관세 철폐 



활용현황(2016년 누계) 

산업별 수출 수입 

베트남 

합계 36.90% 88.20% 

화학공업제품 49.90% 58.00% 

플라스틱,고무및 가죽
제품 

28.90% 87.40% 

철강금속제품 55.60% 87.20% 

전자전기제품 56.30% 80.50% 

잡제품 39.10% 68.00% 

섬유류 29.10% 96.00% 

생활용품 26.30% 87.50% 

농림수산물 36.60% 90.60% 

기계류 53.90% 77.50% 

광산물 11.60%  73.30%  

협정별 수출 수입 

EFTA 80.40% 56.80% 

EU 84.80% 72.10% 

페루 83.30% 77.50% 

미국 75.60% 70.70% 

터키 80.40% 65.90% 

호주 77.40% 79.20% 

캐나다 89.10% 75.10% 

중국 33.90% 58.10% 

뉴질랜드 31.80% 87.30% 

베트남 36.90% 88.20% 

콜롬비아 17.40% 66.40% 

칠레 78.60% 99.30% 

아세안 52.30% 73.50% 

인도 65.80% 56.00% 

합계 63.80%  69.60%  

한-베트남 FTA 



 4-2. 한-베트남 FTA 

협정국 베트남 발효일자 2015.12.20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기관발급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은 세관 발급 
 - 베트남 : 산업무역부  

신청권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서식 통일서식(FORM KV) 

유효기간 발급일 다음날로부터 1년 

제출면제 과세가격 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직접운송 
제3국 경유시 

제출서류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사본 
그 밖의 직접운송요건 준수 증빙서류 

원산지검증 
검증방법 선 간접조사, 후 현지조사 

검증주체 수출국 세관(수출 세관당국은 6개월내 회신) 

제3국 발행 송장 
제3국 송장발행을 인정하며, 원산지증명서 제13란에 “비당사국 
송장” 기록하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정보 명시 





Ⅲ. FTA활용 지원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FTA특례법 제12조)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1) 의의 

(2)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협정, 모든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간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5. FTA활용 지원 제도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제도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 

(1) 의의 

(2) 업무처리 절차 

주체 업무 업무설명 

중소제조업체 신청 

ㅇ 사전확인신청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입증자료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에 제출 
 

ㅇ 신청물품 단위 : 협정별 HS 6단위 

세관장 심사 ㅇ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품목분류, 재고관리 등 

세관장 심사결과 등록 ㅇ 관세청 YES FTA 포탈 사이트에 게시 

 5. FTA활용 지원 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관세법 제86조,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수출입신고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 회신하는 제도 

(1) 의의 

신청권자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대리인(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신청방법 신청서, 견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결정통지 
신청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품목분류결정통지서를 직접 출력 
 * 출력방법 : 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 

재심사 신청인은 최초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 

(2)  신청절차 

(3) 효력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  

 5. FTA활용 지원 제도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FTA특례법 제31조)  

FTA활용대상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가 수입신고 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1) 의의 

신청권자 한국의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 대리인 

신청방법 신청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결정통지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이의제기 신청인은 최초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2) 신청절차 

(3) 효력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사전심서서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5. FTA활용 지원 제도 



Ⅳ. FTA 활용 정보 시스템 



관세법령정보 포털 3.0 

  FTA활용 지원 시스템                가. 세계HS정보시스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FTA포탈) 

  FTA활용 지원 시스템                        나. YES FTA 포탈 



원산지결정기준 확인(FTA포탈) 

  FTA활용 지원 시스템                         나. YES FTA 포탈 



http://www.fta-pass.or.kr  

  FTA활용 지원 시스템          다.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http://www.fta-pass.or.kr/
http://www.fta-pass.or.kr/
http://www.fta-pass.or.kr/


  FTA활용 지원 시스템             라. 사전심사(관세평가분류원) 



  무료 FTA 전문교육           마. FTA교육(국제원산지정보원) 



  해외통관애로 해소              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입 기업  
실무자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 방문 
(fta.customs.go.kr) 

해당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통관애로 지원신청서 작성 

신고세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및 
FTA 통관애로 상담 

통관애로 접수 및 상담 

자체 해결시 본청 보고후  
종결처리 

미해결 시 본청이송 

 
관세청 「FTA 해외통관애로 현장 해결반」을 통해 

해당 상대국과 협력회의 및 현지 관세관 등을 통해 해소 

 

세관 
통관애로 
담당자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해소             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해외통관애로 신고 및 상담 

   관세관 파견국 및 연락처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화 : 032-452-3639 

  FAX :  032-722-3811 

  E-mail : incheonsupport@customs.go.kr 

  블로그 : http://fta-aeocenter.com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 
 
 ‘고객의 소리’→‘수출입 기업지원센터’ 지원요청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www.customs.go.kr/foreign) 
 
국가별 통관정보, 통관애로 사례 등 정보제공  

파견국가 성명 연락처 

EU(벨기에) 주태현 (+32)2 661 0070 

미국(워싱턴) 강연호 (+1)202 939 5677 

미국(LA) 이진희 (+1)213 385 9300(구내 70번) 

일본 오상훈 (+81)3 6400 0695 

중국(북경) 이소면 (+86)10 8531 0844 

중국(상해) 최재관 (+86)21 6295 5000, 2592(내선 205) 

홍콩 하유정 (+852) 2862 1566 

태국 이철재 (+66)2 247 3242 

베트남 양승혁 (+84) 83 822 5757 (내선 128) 

인도네시아 임현철 (+62) 21 2967 2555 

브라질(상파울루) 차상두 (+55) 11 3141 1278 

mailto:incheonsupport@customs.go.kr
http://www.customs.go.kr/foreign

